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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

 
1. 주요 내용 

 

가. ’경력단절여성등’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이 추가되

었습니다(제2조 제1호). 

 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

1. "경력단절여성등"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

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

한다. 

 

나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-도 또는 시-군-구

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제13조). 

 

다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•체계적으로 지

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제13조의2). 

 

라.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

거를 마련하였습니다(제13조의3). 

 

2. 다운로드 :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령(2017. 9. 22. 시행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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